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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 건설사업의 수행과정에서는 자연환경의 변화, 현장여건, 경제상황 등에 따른

리스크(risk)1)가 수반되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기지연·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이 일상적으로 수반됨.

•Thompson & Perry(199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74년부터 1988년까지 세

계은행(World Bank)의 재정지원을 받은 1,778개 사업중 64%가 공사비 증

액 초래

•미국의 연방교통시설공사도 90%가 예산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초

과 범위도 13%∼106% 수준(FTA, 1994) 

— 이처럼 건설사업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공사예산을 편성

할 때 사전에 예측한, 혹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비하

여 일정한「예비비(Contingency)」를 설정해 두는 것이 국제표준(Global

Standard)적인 예산 및 계약제도이고 관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

사 등 극소수 발주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공사예비비제도가 도입되어 있

지 않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공사예비비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우리나라의 예산 및 입찰·계약제도 현황과 문제점

•미국·영국 등 외국의 예비비제도와 운영실태

•국제표준으로 널리 활용되는 FIDIC 계약조건상의 예비비제도

•한국의 해외건설업체들이 중동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수행한 건설사업의 예

비비 책정사례

1)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risk)란, 미국 연방교통국(FTA, 1994)의 정의와 같이,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가능성(potential for monetary loss resulting from uncertainty about the project)”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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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공공사 예산 및 계약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공사 예산편성 및 입찰·계약제도

—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필요성이나 도입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공공공사비가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크게 다

음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예산편성지침」및「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등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공사예산과 공사비(=예정가격) 결정제도

② 입찰·계약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계약금액 결정제도

(( 11 )) 공공사사예예산산편편성성 및및 예예정정가가격격 결결정정제제도도

—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예산은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발간하는「예산편성기준」

에 근거하여 작성하는데, 그 방식은 개략적인 공사규모에 시설물의 기능단위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예컨대 초·중등 일반학교 신축공사의 경우, 1만 1,831㎡의 개략적인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72만 5,000원/㎡의 단위당 단가를 곱하여 총 85억 7,747만

5,000원이란 공사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편성

•이같은 공사예산 편성방식은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적정공사비 산정보다는 국가경제 운영차원에서 물가억제선을 관리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김경래, 1997: 33).

— 예정가격은 ①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비에서 ②입찰공고에 앞서 추정가격을 작

성하고, ③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을 만든 뒤, ④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작

성하며, ⑤동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의 경우)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들며, ⑥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 다음, ⑦복수예비가격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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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이처럼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범위(조달청의 경우)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예정가격의 타당성도 의문시되고 있음

— 예정가격의 구체적인 금액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가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 등의

원가에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임.

① 노무비 = 노무량(표준품셈) × 단위당 가격(시중노임단가)  

② 재료비 = 재료수량(표준품셈) × 단위당 가격(물가자료) 

③ 경 비 = 소요량 × 단위당 가격(물가자료 등)  

④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5∼6%)  

⑤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15% 이하)

—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원가」라고 볼

수 없는「예비비」를 예정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공사비의 일부로 책정하기는

어려움. 

(( 22 )) 계계약약금금액액 결결정정제제도도((==  적적격격심심사사 낙낙찰찰제제도도))

— 1999년 9월부터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낙찰제도는 적격심사제도로 단일화되었음.

•적격심사제도는 시공경험·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적격심사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시공

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표 II-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상이한 적격심사 통과점수(85점∼95점)를 받을 수 있

는 낙찰하한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어2) 계약금액이 확정되고 있음(이상호,

2000).

2) 제도적으로 설정한 최저낙찰률이 사실상 평균낙찰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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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을 사실상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리스크가 큰 장기대형사

업일수록 낙찰하한율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결국 입·낙찰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계약금액은 입찰자의 경험·지식·견적

능력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발주자가 표준품셈 및「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산정한 예정가격의 일

정비율로 확정되고 있음.   

•이같은 계약금액의 결정구조속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과 발주

자에 의한 계약금액의 고정은 발주자가「전지전능(全知全能)」3)하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발주자도 적산과정에서 실수(estimating error)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한「예비비」의 도입이 필요

3) 우리나라와 유사한 표준품셈 및 예정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마치 발주자의「전지전능
성(全知全能性)」을 가정하고 있는 듯한 제도적 틀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金本良嗣,
1999).

<<표표 IIII  --  11>>  조조달달청청의의 공공사사규규모모별별 낙낙찰찰 하하한한선선

자료:조달청(2000.6).

공사규모별 낙찰
하한률

적격
통과점수

낙찰
하한률

적격
통과점수

기 존 개 정(200.5∼) 자재·인력조달
가격평가

상향 추정치

예상
낙찰률(기존

대비)

1,000억 이상

1,000억∼300억이상

300억∼100억이상

100억∼50억이상

50억∼10억이상
(전기, 정보, 소방
3억이상, 전문

1억이상)

10억미만
(전기, 정보, 소방
3억미만, 전문

1억미만)

73%

80.5%

83%

85%

85점

85점

85점

85점

72.995%

77.995%
(+5)

82.995%
(+10)
85.495%
(+5)

86.745%
(+3.8)

87.745%
(+2.8)

85점

90점

95점

95점

95점

95점

2∼5%

2∼4.5%

1∼3%

0.3∼1%

-

-

75∼78%
(+2∼5%)
80∼83%

(+7∼9.5%)
84∼86%

(+11∼13%)
85.8∼86%
(+5.3∼6%)

86.75%
(+3.8%)

87.7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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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사업비 관리제도

— 우리나라의 공공건설사업도 공기지연과 공사비 증액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

에(건설교통부, 1999) 정부에서도 1994년부터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

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액을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함(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 그러나 <표 II-2>에서 보듯이, 해마다 총사업비는 증가하였고, 2000년도에도 총

사업비는 2조 3천억원이 증액되었음.

•총사업비 증액 요구내역은, <표 II-3>에서 보듯이, 기본설계 완료, 물량추가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물량변동이 4조 5,505억원으로 전체 증액금액의

86.5%를 차지하였고,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금액은 13.5%였음.

<<표표 IIII  --  22>>  총총사사업업비비 변변경경요요구구 및및 조조정정추추이이((‘‘9966∼∼22000000))  

자료:기획예산처(2000.7.24).

공사규모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변경사업수

증액요구액
(요구율)

조정액
(증가율)

51

6.6조원
(38.8%)

2.4조원
(13.2%)

70

5.2조원
(20.2%)

2.6조원
(10.0%)

104

19.1조원
(28.0%)

8.5조원
(12.5%)

194

15.4조원
(19.3%)

6.9조원
(8.6%)

110

5.3조원
(9.5%)

2.3조원
(4.1%)

<<표표 IIII  --  33>>  총총사사업업비비의의 증증액액요요인인 및및 요요구구율율별별 분분석석

자료:기획예산처(2000.4.21).

총 계
증액 요인별 증액 요구율별

금 액
(%)

사업수
(%)

52,629
(100.0)

106
(100.0)

물량변동

45,505
(86.5)

103

물가상승

7,124
(13.5)

23

10%이하

4,668
(8.9)

62
(58.5)

10∼30%

14,390
(27.3)

22
(20.8)

30∼50%

10,699
(20.3)

11
(10.4)

50∼100%

111,882
(22.6)

7
(6.6)

100%이상

10,990
(20.9)

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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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의 증액요인중 86.5%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등으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한데 있기 때문에 별도의「예비비」계정을 설치하여 설계단계에

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설계변경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무분별한 총사업비의 증액행위는 반드시 억제되어야 하지만,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은 발주자가 수용해 주어야

하며,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은 총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국민여론이나 정치

권으로부터의 비판을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III. 예비비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1. 개념

— 예비비(Contingency)의 개념은 <표 III-1>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지만 4) 이들 정의 가운데 핵심적인 개념요소를 추출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혹은 사업계획수립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은 비

용 및 공기의 증가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

②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의 결과에 따라 마련한 돈과 시간(sum of

money or amounts of time)

③ 사업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보해 둔 금액

④ 발주자의 적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estimator’s

allowance for the cost of unknowns)

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escalation)도 예비비에 포함될 수 있

긴 하지만, 이 경우도 당해 사업의 escalation 조항에 부합(fit)되어야 함

⑥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적인 별개의 항목(separate item)으로 계상되

어야 하며, 공기와 공사비에“숨겨둔 추가분 10%”가 아니어야 함

⑦ 예비비가 있을 경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불확실성이나 리스

크에 대비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사업비 적산 실수(estimating error)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전체의 신뢰도(confidence)를 높일 수 있음

Ⅲ. 예비비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7

4) 참고로 미국의 코스트 엔지니어협회(AACE : American Association of Cost Engineers)에서는 예비비
(Contingenc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예비비(Contingency)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시점에서 사업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경험
상으로 증명된 사항임) 추가사업비를 예측하는 금액으로서, 총사업비는 산정된 사업비와 공사예비비를
가산한 금액이다. 공사예비비는 파업, 지진 등과 같은 불가항력과 사업규모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
은 포함하지 않는다(AACE, 199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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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IIIIII --  11>>  예예비비비비의의 개개념념

자료:(http://www.pmforum.org/library/glossary/PMG_C05.htm).

정의(Definition) 출처(Source)

- specific provision for unforseeable elements of cost within the
defined project scope; particularly important where previous
experience relating estimates and actual costs has shown that
unforseeable events which will increase costs are likely to occur. If
an allowance for escalation is included in the contingency it should
be a separate item, determined to fit expected escalation
conditions for the project  

- Specific provisions to mitigate random or unknown project risks
from causing project failure or frequent baseline changes

- A Contingency is the planned allotment of time and cost for
unforseeable elements with a project.  Including contingencies will
increase the confidence of the overall project

- An amount of design margin, time, or money inserted into the
corresponding plan as a safety factor to accommodate unexpected
and presently unknown occurrences that judgement suggests will
occur during the project

- Incidental expense

- A component of the authorized appropriation or estimated cost at
completion for the project scope of work or a particular cost class.
Contingency is an estimator’s allowance for the cost of unknowns,
changes to make things work or estimating error. The anticipated
award price of a cost class may also contain allowance for
escalation. However, a reserve for scope changes is not a
contingency in the same sense. A Scope Change Reserve is an
allowance from which transfers can be made into specific cost
classes when the scope of work in the class is amended by the
owner. The appropriation for that class should be amended
accordingly following the transfer   

- Time, effort or money added to the project plan to compensate for
uncertainty

- As a result of risk analysis sum of money or amounts of time may
be set aside as contingency which may be used in the event of
risks occuring. 
Editor’s note:Contingency should be shown in the plan as a
separate item and not hidden in activities as ‘an extra 10%’on
duration or cost

PMK87

26

WST

SPM 304-9

NPMT

OCCP

PMMJ97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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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필요성

(( 11 )) 건건설설공공사사에에 수수반반되되는는 리리스스크크에에 대대비비

— 미국의 CII(1997)에서는 37개주의 약 350개 공사를 턴키(Design-Build), 건설사

업관리(CM at Risk), 전통적인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공사비·공기·품질 등 3가지 측면에서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를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음.

•발주방식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건설공사의 특성상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risk)로 인하여 어떤 발주방식에서도 공사비 증가와 공기지연 발생

— 이처럼 건설공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각

종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22 )) 공공공공건건설설사사업업의의 효효율율적적 추추진진

— 예측하지 못한 설계변경 사유 등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하고,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공기지연이 필연적으

<<표표 IIIIII --  22>>  미미국국 건건설설공공사사 발발주주방방식식별별 성성과과 비비교교

자료:CII(1997). Project Delivery Systems : CM at Risk, Design-Build, Design-Bid-Build.

성 과 / 발 주 방 식 설계·시공 분리 CM at Risk 턴키

공사비(%)

공 기(%)

속도(m2/월)

품 질
(10점 만점)

평균증가율
증가율범위
평균증가율
증가율범위
시공부문
설계+시공부문
만족도(하자)
만족도(기능)

4.8
2∼11
4.4

0∼18
477
302
7.0
5.2

3.37
0∼9
0

–2∼4
761
438
8.1
6.3

2.17
0∼5
0

–1∼6
846
636
7.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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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같은 계약금액 증액의 절차적 복잡성은 발주자 우위의 계약관행과 맞물

려 당연히 발주자가 수용해야 할 계약금액의 증액분도 시공자 부담으로 전

가시키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건설분쟁이 제기되면서 공

기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공사예비비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계약금

액의 증액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소지를 줄이면서

공기지연의 축소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함.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3)」에서는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턴키공사비는 계속비로 편성하되, 예비비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치계획 마련

(( 33 )) 획획일일적적··경경직직적적인인 예예산산 및및 입입찰찰··계계약약제제도도의의 보보완완

— 불확실성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장기대형사업의 대부분에 대하

여 사업비를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계속계약제도에

근거하여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건설사업의 수행과정에

수반되는 공기지연이나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더 증대시키고 있음.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 추진된 총 175개의 장기대형사업을 장기계속계약

으로 예산편성하여 진행한 결과, 계획대로 완공된 공사는 20%수준에 불과

하였으며 50%이상의 사업이 2년이상의 공기지연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은 전체 사업비의 1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옥동석, 1995).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장기적으로 계속비제도로 전환해야 하겠지만, 예비비제

도의 도입을 통하여 당초에 예측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공기지연이나 공사

비 증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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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적격심사제도하에서는 계약금액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설정된 낙찰하한

선에서 결정되고, 공사의 규모가 클수록 낙찰하한선이 낮기 때문에 획일적·

경직적인 입찰·계약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도 예비비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44 ))   발발주주자자와와 시시공공자자간간의의 분분쟁쟁축축소소

—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 당연히 계약변경이 필요한데도

각 발주기관에서는 주무장관(또는 기획예산처)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

에 예산부족이나 행정절차의 번잡 등을 이유로 시공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

는 사례가 빈번함.

— 그 결과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비용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게 되고, 발주

자가 그 당위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감사 등을 우려하여 소송(혹은 중재)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많음.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하면, 건설분쟁 발생건수는‘98년의 19건에서‘99년에

는 31건으로 1년 사이에 무려 63%증가

— 건설분쟁으로 인한 인력·시간 등 행정력의 낭비나 시공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의 도입을 통하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한 설계변경 등을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건설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 55 ))   부부실실공공사사 발발생생의의 개개연연성성 축축소소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분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클레임

처리가 지연될 경우, 공기지연은 물론이거니와 시공자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개연성도 높아짐.

— 예비비제도의 도입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허용해 줌으로써 시

공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부실공사 발생의 개연성을

줄여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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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로 마련한「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2000.9)」에서도 공사예

비비 확보 건의

(( 66 )) 총총사사업업비비 관관리리의의 신신뢰뢰성성 제제고고

— 건설사업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로 인하여 설혹 정당하게 총사업비

가 증액되더라도, 일반국민·언론·정치권 등으로부터 총사업비 증액의 원인

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 이같은 우리 현실에서 예비비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사후정산이나 감사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총사업비의 무분별한 증액

에 대한 정치적 비난을 회피할 수 있고,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불가피한 사업

비의 증액을 발주자가 예비비로 충당해 줄 것이기 때문에 공기지연도 줄일

수 있고, 총사업비 관리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음. 

(( 77 )) 건건설설공공사사 예예산산 및및 계계약약제제도도의의 국국제제표표준준((GGlloobbaall  ssttaannddaarrdd))화화

— 제IV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예비비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시장 개방시대에 국내 공공공사 예산 및 입찰·계약

제도를 국제표준(Global Standard)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외국건설업체의 국내 건설시장 진출이 활성화 된다면, 예비비제

도가 없을 경우 건설클레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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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외국의 공사예비비제도와 운영사례

1. 미국

(( 11 ))「「연연방방조조달달규규정정((FFAARR))」」상상의의 예예비비비비제제도도

— 미국의「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비비(Cost for Contingencies)를 규정하고 있음(FAR 31.205-7).

•“우발적 상황(Contingency)”이란 현재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원인으로

미래에 발생가능한 사건이나 조건으로서, 그 결과를 현재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것을 의미

•“예비비(Costs for contingencies)”란 실적공사비를 책정하는 목적(historical

costing purposes)으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되지 않은 비용요소에 대해서는 인정

•미래의 비용산정과 관련하여“우발적 상황(Contingency)”은 다음 2가지 유

형으로 구분

① 현재 알려진 조건에 의해 발생되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

측가능한 경우, 미래비용 산정시 포함

② 현재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조건에 의해 발생되며, 그 효과도 정

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예: 소송)는 비용산정(cost estimates)에서 제외

되어야 하지만, 적절한 범위내에서 별도로 명시되어야 함. 

(( 22 )) 연연방방교교통통국국 ((FFTTAA))의의 예예비비비비제제도도 운운영영사사례례

— 여기서는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산하기관인

연방교통국(FTA : T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에서 Fixed Guideway

Transit System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리스크의 분석 및 평가에 근거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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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제도 운영사례를 소개하고자 함(FTA, 1994).   

— FTA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리스크를 크게 다음 2가지로 구분하

고 있음.

① 설계/시공 리스크(design/construction risks) : 공사비와 공기에 영향을 미치

는 시공과정 및 기술적 요소에 수반되는 리스크

② 재정적 리스크(financial risk) : 이자율의 변화, 세입의 급감, 공사비 흐름의

불확실성 등 사업예산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수반되는 리스크

—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해서는 3단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① 제1단계 : 특정사업에서의 리스크 발생 영역 식별

② 제2단계 : 설계, 시공 및 재정적 리스크 측정

③ 제3단계 : 사업관련 주체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리스크 배분

— 리스크를 평가하여 예비비를 산정한다고 할 때, 적절한 총예비비율(overall

contingency rate)은 10∼15%가 적절하다고 함.    

•Pickrell(1990)의 연구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수행된 교통시설

공사의 경우 예비비율의 범위가 5∼15%였는데, 이같은 예비비율은 불충분

하다고 함.

— 획일적인 예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요 리스크를 정의하고

합리적인 예비비율을 항목별로 설정하는 방식도 있음.

•총예비비는 개개의 예비비 비율에 각각의 항목별 예산을 곱한 것의 총합이

되며, 이 방법은 견적시의 정확성을 더욱 요구하게 됨(즉, 견적시 리스크에

대한 안전도를 고려하여 예산을 부풀리지 말고, 실제 단가로 예산 산정)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는 리스크에 대한 Check list와 유사한 사업 경험에 의

한 기록 등을 참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예비비율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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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서는 보스턴시의 터널사업(Central Artery/Third Harbor Tunnel

Project)을 들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표 IV-1>과 같이, 7개 위험 요소를

식별한 뒤, 전체사업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비율을 5%∼30%로 설정하고 가

중치를 곱하여 예비비를 산정하였으며(단, 설계변경(Change Order)에 따른

12%의 예비비 계정은 제외), 입찰자는 이들 예비비 항목을 입찰가격에 포

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 참여

2. 영국

— 재무부(HM Treasury)의「정부공사 조달지침(Government Construction

Procurement Guidance, No 6 Financial Aspects of Projects)」에서는 공사예산을

「①기초금액(base estimation) + ②리스크 한도액(risk allowance)」으로 구분하

고 있음.

•리스크 한도액(risk allowance)은 공식적인 리스크 분석(formal risk analysis)

의 결과 사전에 식별된(identified) 리스크에 적용되는 금액이며, 추정된 예

비비(contingency)와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영국에서는 사전에 식별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 한도액이,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활용된다고 볼 수 있음.

<<표표 IIVV --  11>>  보보스스턴턴시시 터터널널사사업업((CCAATT  PPrroojjeecctt))의의 예예비비비비율율

자료:FTA(1994). Risk Assessment in Fixed Guideway Transit System Construction.

① 리스크 요소 ② 영향비율 ③ 가중치 ④ 예비비율(②×③)
1. 설계상의 요소(Design difficulty)
2. 지리적 여건(Geological conditions)
3. 현장의 공유(Joing occupancy of site)
4. 공기 제한 요소(Schedule contraints)
5. 사업 기간(Project duration)
6. 물가변동(Escalation)
7. 도시 환경 (Urban environment)

합 계

25%
30%
15%
15%
5%
5%
5%

100%

0.05
0.12
0.06
0.12
0.04
0.06
0.06

1.25%
3.6%
0.9%
1.8%
0.2%
0.3%
0.3%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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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토목공사의 계약조건인“ICE Conditions of Contracts 제58조”에서는 예비

비와 같은 성격의⌜잠정비용(Provisional Sum)⌟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Allan Ashworth, 1998: 233∼234)5)

3. FIDIC 계약조건

— FIDIC 토목공사계약조건 제58조에서는 잠정금액(Provisional Sums)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정의(Definition of “Provisional Sum”)

•“잠정금액은 계약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공사의 어느 부분에 대한 시공 또

는 물품, 재료, 설비나 용역의 공급, 혹은 예비적 사용(contingencies)을 위해

물공량명세서(BOQ)에 지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은 감리자의 지시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공자는 잠정금액이 관련되는 작업 또는 예비비(contingencies)에 대

하여 감리자가 본 조항에따라 결정하는 금액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감리자

는 본 조항에 의한 어떠한 결정도 시공자에게 통지하고, 사본 1부를 발주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Use of Provisional Sums) 및 증빙서류의 제출(Production of

Vouchers)

•“각각의 잠정금액은 오직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사용되며, 감리자는 아래사

항을 지시할 수 있다. 

(a) 시공자에 의한 작업수행 및 13.3조항에 의한 평가

(b) 시공자로 하여금 지명하도급업자(nominated subcontractors) 또는 다

른 방법으로 설비·자재·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고 아래의 내용으

5)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FIDIC계약조건에서 상세하게 고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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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

(i) 시공자가 지급하는 실제 금액

(ii) 실제금액에 계획서상 명시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간접비와 이

익의 합계. 만약 그러한 비율이 없다면 입찰서 부록에 있는 비율을

적용한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증명을 위한 견적서, 송장, 보증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6)

— FIDIC 계약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정금액은 예비비(contingency)보다는 훨

씬 더 넓은 개념이며, FIDIC에서 발간된 Guide to the use of FIDIC 에서는 잠

정금액을 편성하게 되는 경우를 다음 3가지로 제시하고 있음(권대욱, 1997).

“첫째, 계약을 위한 입찰초청시에 요율과 가격으로 입찰자가 견적할 수 있도

록 충분한 명세로 공사의 부분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둘째, 입찰초청시에 특정한 작업항목이 실제로 계약서에 포함될 것인지 결정

되지 않은 경우

셋째, 한 항목의 작업, 물품, 재료, 설비 또는 용역에 명시된 업체로부터 별도

의 입찰을 초청하고, 이것을 지명하도급계약의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한 경우”

— FIDIC의「턴키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Build and

Turnkey, 1995)」제14조 5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잠정금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잠정금액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의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시공자에게 지급할 금액 총액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점정금액과

관련되어 있는 공사, 공급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금액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각의 잠정금액을 위하여 발주자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a) 시공자가 시공해야 할 공사(공급해야 할 설비, 자재 및 용역을 포함)

및 제14조 3항에 따라 합의, 조정된 공사

6) 1999년에 개정된“New FIDIC”의 수정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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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공자가 구입한 설비, 자재 또는 용역, 그에 대한 대금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i) 시공자가 지급한(또는 지급해야 할) 실제금액

(ii) 입찰서 부록에 명기된 바와 같이, 모든 기타비용, 세금 및 이윤을

포함하여 지급할(또는 지급해야 할) 실제가격의 비율

발주자의 대리인의 요구시, 시공자는 견적서, 청구서, 증빙서류 및 계

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4. 한국 해외건설업체들에 대한 사례조사

— 대한건설협회에서 현대건설·(주)대우·LG건설·삼환기업 등 주요 해외건설

업체들에 대한 조사결과(<별첨> 자료 참조), 국내 해외건설업체들이 싱가포

르·방글라데시·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에서 수행한 공사의 경우에도 잠정금

액(Provisinal Sums)혹은 예비비(Contingencies)를 두고 있음.  

— 국내 건설업체별로 잠정금액, 혹은 예비비가 책정된 해외현장수와 조사된 공

사의 평균 예비비율은 <표 IV-2>와 같음.

<<표표 IIVV --  22>>  예예비비비비가가 책책정정된된 국국내내건건설설업업체체의의 해해외외현현장장수수 및및 평평균균 예예비비비비율율

자료:대한건설협회(2000).

업 체 명 예비비 책정 해외현장수 총공사계약금액 대비
평균 예비비율(%) 비 고

LG건설(주)
(주)신 성
현대건설(주)
(주)대 우
쌍용건설(주)
극동건설(주)
동아건설산업(주)
삼환기업(주)

전 체

4
4
15
4
4
4
2
8
45

10.1%
10%

6.70%
1.80%
2.6%
17.5%
5.28%
9.61%
7.95% (업체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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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건설공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예측가능한, 혹은 예측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 발주자의 적산 실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예비비를 도입하는 것은

국제표준(Global Standard)적인 계약제도와 관행임.   

•영국이나 FIDIC의 계약조건에서는 지명하도급(nominated sub-contract) 계

약금액까지 포함한「잠정금액(Provisional Sums)」을 도입하여 활용

— 일반적으로 예비비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15%수준임.

•미국 연방교통국(FTA)에서도 적절한 예비비는 계약금액의 10∼15%로

평가

— 예비비는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발주자나 감리자(engineer)의 승인하

에 지출되며, 전부 또는 일부만 지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지

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공자와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발주자가 사

업관리상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으로 운영하

는 것임. 

•잠정금액(Provisional Sums)의 경우는 지명하도급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에 포함된다(included in the contract)”고 FIDIC계약조건에서 설명

하고 있긴 하지만, 지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유효계약금

액(effective contract price)7)”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권대욱,

1997:330).  

7)“유효계약금액이란 잠정금액과 날일작업(daywork)금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의미한다(FIDIC 토목공사계약
조건 제52조)”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금액(contract price)이란 계약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고, 준공하
고, 하자를 보수한데 대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낙찰통지서에 명기된 금액(FIDIC 토목공사계약조건 제
1조)”을 말함. 한편, 날일작업(daywork)이란 물공량명세서상의 공종에 일일이 포함시킬 수 없는 사소한
각종 보완작업에 사용하는 일당작업을 의미함(권대욱, 1997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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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방안

1. 기본방향

— 건설사업의 특성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획일적·경직적

인 예산제도 및 입찰·계약제도로 인한 사업수행 과정상의 불확실성에 신속

하게 대처하여 사업진행상의 차질을 방지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해야 함.

•공사예비비제도는 시공자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보다는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사업관리상의 여유자금

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

— 그러나 원가계산에 근거하여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예

비비를 예정가격에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비와 분리된 별도의 계정

을 신설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예비비는 그 성격상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할수도

있고, 전혀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금액에 포

함 불가

— 장기적으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을 발주기관이 사

업계획 수립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비비 책정에 반영하도록 함.

•단기적으로는 총사업비 대비 일정한 예비비를 발주기관에게 사업관리의 효

율성 제고 차원에서 주되, 그 용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후정산 및 감사

를 받도록 함. 

— 이미「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3)」과「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

(2000.9)」에서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방침을 밝힌 만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와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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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방안

(( 11 )) 단단계계적적 도도입입방방안안

— 총액고정계약방식을 취하고 있는 턴키공사의 경우는,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3)」에서 확정하였던 것처럼,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턴키공사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입찰을 하며, 실시설계 이전에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증액 불허

— 장기대형사업일수록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크기 때문

에 예비비의 필요성이 더 크고, 따라서 턴키공사외에「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장기대형공사에도 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이상이며, 토목공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건축공사는 200억원 이상인 공사임.

•대형공사일수록 낙찰률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공사에 수

반되는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부터 예비

비제도의 도입 필요

— 3∼4년간에 걸친 예비비제도의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대상공사의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근거 및 용도와 관리방안을「예산회계법」, 「국가계약

법」, 「공사계약 일반조건」및「총사업비 관리지침」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신

설함.



22·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 22 )) 편편성성방방법법

— 예비비계정은 공사예정가격과 별개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림 V-1>에서

와 같이 총사업비 관리의 한 계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총사업비 관리계정은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 V-1>에서 보듯이 예비비계정을 별개의 관리계정으로 편성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분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액에 대해서도 의혹과 비판이 많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불변가격과 경상가격으로 산정하고, 불변가격과 경상가격의 차

이를 물가상승비 계정으로 설정하고 운영

•물가상승비 계정과 예비비 계정이 별개로 되어 있을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및 예측할 수 없었던 경미한 설계변경 등 예비비의 지출

을 통하여 총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국민여론이나 정치권의 비판을 축소하

<<그그림림 VV --  11>>  총총사사업업비비의의 개개편편 및및 예예비비비비 도도입입방방안안

총사업비

시설부대비
(관리비)설계비 감리비 공사예비비용지(보상)

예비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공사비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물가상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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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업수행과정의 효율성 제고 및 불필요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클레임

예방(축소) 효과도 기대 가능

•예비비를 총사업비의 일부로 편성할 경우, 공사비 뿐만 아니라 용지(보상)

비와 시설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예비비사용을 허용

(( 33 )) 규규모모 및및 용용도도

— 예비비의 규모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총사업비의 10∼15%수준으로 결정함.

•일단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예비비를 총사업비의

10%수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각 발주기관에 의한 리스크 분석이 제도적

으로 이루어질 경우 리스크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공사예비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준공후 정산과정을

통하여 남은 차액은 국고로 환수하며,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총공사비의 10%범위 이내에서 예측하지 못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사업수행기간중 예측하지 못한 업무범위의 증가시

•예측치를 초과하여 갑자기 늘어난 물가상승이나 환율변동시

•기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혹은 예측할 수 없었던 조건변경으로 인한 피

해 발생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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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시공자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비하고,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사업관리상의 여유자금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공사예비비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시공자와의 계약금

액은 될 수 없으며, 공사비와 별개의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 

— 미국·영국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업체들이 중동과 동남아에서 수행한 해외

건설공사에서도 예비비제도가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산 및 계약제도를 국제표준(Global Standard)화 한다

는 의미도 안고 있음.

— 공사예비비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먼저 턴키공사는 모두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반공사의 경우는「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적용대상

이 되는 장기대형공사(토목 : 500억원 이상, 건축: 200억원 이상)부터 예비비

를 도입하도록 함.  

•예비비의 규모는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총계약금액의 10%수준으로 설정하

되,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는 기존의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

경비와는 별개로 물가상승비와 예비비 계정을 신설

•예비비는 사전에 그 용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용후에는 사후정산과 감

사를 받도록 함.

— 본 연구는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서론적 연구에 해당

하며, 좀더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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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심층연구가 필요함.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건설비계정의 특성에 따라 예비비 비율을 5∼15%정

도로 차등적용하여 예비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공사의 경우도

토공사, 노반공사, 역사 등 일부 건설비 계정에 일률적으로 5%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 164∼165), 이같은 국

내 발주기관과 일부 사업에서의 예비비제도 운영 실태 분석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기지연이나 클레임 문제 등 건설현장에

서의 실제 문제점 분석

•미국·영국 및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비비

제도 운영사례 분석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과 예비비제도의 연계에 관한 이론 및 실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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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국국 건건설설업업체체들들의의 해해외외공공사사 현현장장중중 예예비비비비 책책정정 현현황황

업 체 명 공 사 명
계약체결

시기
총공사계약
금액(A)

예비비금액
(B)

비율(B/A)
(%)

극동건설

동아건설

Highway No.1
Rehabilitation
Project
Doxxay-Vinh
(IDA II)

Ham
Thum-Dami
Hydro power
project

Third Road
Improvement
Project ADB 3-1

Third Road
Improvement
Project ADB 3-3

리비아 대수로공사
1차
Great Man-Made
River Project
Phase 1

리비아 대수로공사
2차
Great Man-Made
River Project
Phase 2

、96.1

、97.2

、99.10

、99.10

、83.11.6

、96.4.4

24,069,633

103,824,972

16,247,662

19,478,965

3,296,975,000

4,632,390,000

4,813,927

10,382,497

3,249,532

3,895,793

171,985,000

247,008,000

20.00

10.00

20.00

20.00

5.22

5.33

(단위:U. S. dollar)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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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공 사 명
계약체결

시기
총공사계약
금액(A)

예비비금액
(B)

비율(B/A)
(%)

(주)대우

(주)신성

쌍용건설

필리핀 피나투보
현장

가나A-K도로현장

오만 항만현장

팔라우 도로현장

Davao-Bukidnon
road,
Buda-Maramag
(Camporact   Uno)
Section, Contract
PackageNo.09B-2

National Highway
No.1
Rehabilitation,
Nha Trang to Ho
Chi Minn City

Construction of
Boeng Trabek
Drainage System

Malaysia R-Story
Office/Commercial
Commercial
Complex

Singapore Capital
Pjt.

Singapore
Ssangyong
Cement Silo Pit.

Malaysia Suasana
Condominium Pjt.

U. A. E Dubai
Grand Hyatt
Hotel Pjt.

’97.10.22

’98.10.14

’99.06.06

’99.06.18

’99.4.22

’95.12.11

’00.3.10

’83.10.5

’97.1.31

’99.57

’99.8.11

’99.9.19

26,515,000

18,840,000

55,749,000

88,600,000

18,383,410

36,684,824

5,429,338

18,956,852

223,936,620

6,728,000

34,095,342

172,006,682

803,000

495,000

571,000

482,000

750,000

6,114,135

493,576

1,900,000

1,938,680

334,050

1,485,000

102,110

3.00

2.63

1.02

0.54

4.08

16.67

9.09

10.02

0.90

5.00

4.4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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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공 사 명
계약체결

시기
총공사계약
금액(A)

예비비금액
(B)

비율(B/A)
(%)

LG건설

삼환기업

Thien Tan Water
Supply

Quy Cao Bridge

NODCO

GOD
Jamuna
Multipurpose
Bridge       Project
Contract       No.3
East         Road
Approach
Jamuna
Multipurpose
Bridge       Project
Contract       No.4
East          Road
Approach
Champassak Road
Improvement
Project contract 3
Periodic
Maintenance    of
Ulaambaatar-Darch
an-Altanbulag
Road           and
Reconstruction    of
Orhon          and
Buraltai Bridge
Bangladesh
Bridge      Railway
Link Project
Second     Highway
Rehabilitation
Project Contract
No.1
Second     Highway
Rehailitation
Project     Contract
No.2
National    Highway
No.18Improvement
Project    Package
No.2

’99.12.07

’00.2.18

’99.1.4

’00.4.8

’94.10.15

’94.10.15

’96.06.01

’96.11.26

’97.12.4

’98.8.11

’98.8.11

’00.3.31

25,680,000

7,411,000

686,359,00

93,964,00

29,727,549

27,151,779

12,111,767

23,343,605

117,705,010

20,823,624

22,182,657

13,543,473

273,000

1,603,000

58,190

8,651

2,229,592

2,351,344

185,520

1,913,779

6,700,170

3,470,604

3,697,109

1,614,680

1.06

21.63

8.48

9.21

7.50

8.66

1.53

8.20

5.72

16.67

16.67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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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기서 말하는 예비비는 잠정금액(Provisional Sums), 혹은 예비비(Contingencies)를 의미함.
자료:대한건설협회(2000).

업 체 명 공 사 명
계약체결

시기
총공사계약
금액(A)

예비비금액
(B)

비율(B/A)
(%)

현대건설

싱가폴 지하철711
구간

싱가폴 지하철706
구간

싱가폴 지하철차량
기지

인도 야무나 교량
기지

쿠웨이트 NEW
OIL PIER 건설

MACAU
ENTERTAI
NMENT
CENTER

TUNG    CHUNG
STATION DEV.
PKG-2

QUEEN    STREET
DEV. SITE B

TUEN    MUN
RESIDENTIAL

KCRC    SERVICE
APARTMENT

HUME    PARK 4
CONDO

HUME    PARK 4
CONDO
HUME    PARK 5
CONDO
COSTA     DEL
SOL CONDO
30        STORY
HOTEL

’97.9

’97.6

’97.5

’00.9

’00.9

’99.1

’99.8

’9.8

’99.4.22

’99.8

’99.8

’96.10

’99.10

’99.11

’99.11

94,848,786

250,040,952

223,570,000

54,129,000

324,210,000

24,497,000

278,429,000

67,354,000

67,354,000

26,817,000

45,806,000

89,599,000

52,417,000

114,848,000

37,705,000

18,720,000

22,545,714

29,937,143

2,580,000

17,371,000

1,806,450

12,800,000

2,580,600

782,000

2,564,103

7,692,000

1,078,000

1,796,000

5,089,000

1,497,000

19.34

9.02

13.39

4.77

5.36

7.37

4.60

3.83

2.92

5.60

11.31

1.20

3.43

4.43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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